
1) 식품첨가물 일반

(1)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하며, 제조

된 식품첨가물은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

(2)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할 때에는, 그 제조 또는 가공에

필요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산성백토, 백도토, 벤토나이트, 탤크,

모래, 규조토, 탄산마그네슘 또는 이와 유사한 불용성의 광물성

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3)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할 때에 사용하는 용수는 ｢먹는물 관리법｣

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
(4) 향료는 식품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순도로 제조되어야 한다. 다만,

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불순물이 최종 식품에서 건강상 위해를 나타내

는 수준으로 잔류하여서는 아니된다.

2) 혼합제제류

(1) 혼합제제류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이 고시에 수재된 품

목으로서 품목별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 다만, 한시적 기

준 및 규격을 필한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성분이 될 수 있

다.

(2) 혼합제제류를 제조할 때는 그 사용목적이 타당하여야 하며, 원래

의 성분에 변화를 주는 제조방법이어서는 아니 된다.

(3) 혼합제제류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품첨가물의 취급, 사용

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성분인 희석제를 첨가할 수 있다.

이 경우 희석제는 식품첨가물을 용해, 희석, 분산시키는 목적으로

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첨가물의 기능에 변화를 주어서는 아니 된

다.

(4)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는 품질안정, 형태형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

한 경우 산화방지제, 보존료, 유화제, 안정제, 용제 등의 식품첨가

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양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

요한 최소량으로 하여야 한다.



3)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

유전자변형기술에 의해 얻어진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

은 ｢식품위생법｣ 제18조에 따른 ｢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

에 관한 규정｣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서 품

목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

4) 식품첨가물의 원료 및 추출용매

(1) 젤라틴의 제조에 사용되는 우내피 등의 원료는 크롬처리 등 경화

공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2) 키틴, 키토산, 글루코사민, 카라기난, 알긴산 및 코치닐추출색소(카

민 포함) 등의 제조 원료는 수집․보관․운송 과정에서 위생적으

로 취급되어야 한다.

(3) 동물, 식물, 광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에 사용되

는 추출용매는 물, 주정과 이 고시에 수재된 것으로서 개별규격에 적

합한 것이나, 삼염화에틸렌, 염화메틸렌으로서 [별표 3]의 품목별

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. 다만, 사용된 용매(물, 주정 제외)

는 최종 제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.

(4) 1-하이드록시에틸리덴-1,1-디포스포닌산은 과산화초산의 제조에

한하여 사용되어야 하고, [별표 3]의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이어

야 한다.

5) 가스 형태의 식품첨가물

아산화질소는 내용량 2.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야

한다.


